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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고령자고용법이 시행 전이라면 실제 생년월일로 정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이광선 변호사 | 신혜주 변호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이전이라

면, 회사가 근로자의 실제 생일이 아니라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기산을 하는 내

용의 인사규정을 둔 것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시행 이

후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은 무효라고 보고, 정년일 

계산 시에는 근로자의 실제 생년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

결).  그런데 대상판결은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개별 사업장마다 정년 제도 설정을 자

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정년 제도를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

지입니다. 

 

근로자 A씨는 B중앙회에 1986년에 입사했는데, 당시 인사기록카드에는 생년월일이 1957년 12월 생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A는 2015년 6월, 법원에서 생년월일을 1958년 2월생으로 정정하는 등

록부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B중앙회 인사규정은 정년을 58세로 규정하고, 정년이 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이면 6월 30일, 7월

에서 12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정년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B중앙회는 2015년 9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원 정년 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

을 신설하였고, 이 조항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2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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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B중앙회가 A에게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하자, A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A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중앙회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므로, 그 전인 2015년 8월에 개정

된 중앙회의 인사규정은 2016년 1월 1일 전까지 사업장에 적용된다“라며 “이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

리한 조항이라고 해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유효하다“라고 판시하였

습니다.  이어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기 전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입사 당시 인사기

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정년기산일로 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따라서 인사규정이 A의 

정년 기득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21_201812/download/precedent3_download.pdf

